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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목적

  이 지침은 광운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‘창업 규정’제9조에 의거하여 본교

의 창업 지원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의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

다.

2. 대가 지급 조건

  창업 희망 교원은 아래 3가지 대가 지급 조건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여 창업 승

인을 받아야 한다.

  < 1 > 주식 지분 + 로얄티

   ◦ 주식 지분 : 기업 총 발행 주식의 2 ~ 4% 지분을 주식으로 받음

   ◦ 로얄티(경상기술료) : 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로얄티를 2%로 설정함

  

자본금 1억 미만 1억 이상~3억 미만 3억이상

주식 지분 4% 3% 2%

매출액 대비 로얄티 2% 2% 2%

  < 2 > 주식 지분

   ◦ 주식 지분 : 기업 총 발행 주식의 3 ~ 5% 지분을 주식으로 받음

자본금 1억 미만 1억 이상~3억 미만 3억이상

주식 지분 5% 4% 3%

  < 3 > 로얄티

   ◦ 로얄티(경상기술료) : 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로얄티를 3%로 설정함

자본금 1억 미만 1억 이상~3억 미만 3억이상

매출액 대비 로얄티 3% 3% 3%


